
분말소화기 사용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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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말소화기 정상상태

소화기의 지시압력계 지침이
정상사용범위(녹색)에 있어야 합니다.

압력지침이 녹색범위에
있으면 정상

압력지침이 녹색밑으로
떨어지면 정상적인
소화약제 분사가 안됩니다.
- 사용불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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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기의 지시압력계 지침이
정상사용범위(녹색)에 있어야 합니다.

안전핀을 고정시키는 봉인줄이
있어야 합니다(소화기작동방지)

봉인줄 : 
안전핀고정

안전핀 분실방지
연결줄

※ 표시사항예시
3.3kg분말소화기

방사시간 12초
방사거리 3-5m

안전핀 : 손잡이
눌림방지 (소화기
작동방지)

정상작동을
위하여
표시사항의
방사시간, 
방사거리를
평소 확인



소화기 작동방법…

* 소화기 작동방법
1) 봉인줄 제거
2) 안전핀을 빼고
3) 방사거리로 떨어져서 호스를 화원을 향함
3) 손잡이를 누름(소화약제가 골고루 화원을

덮을 수 있도록 호스로 화원을
빗자루 쓸듯이 소화약제를 방사한다.)

1)봉인줄제거

2)안전핀 빼기
: 윗손잡이를
누른상태로는
안빠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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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3-4m거리에서 화원을 향하여
방사를 시작하고 화원으로
점점 가까이 가면서 소화시킴

※ 주의 : 되도록이면 화원 1m이내 접근 금지
바람을 등지고 방사할 것

* 소화기마다 방사시작거리 다름(표시사항확인)



사용한 소화기 폐기방법

압력지침이
녹색 이하로
떨어지면
사용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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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용한 축압식의 분말소화기 폐기시에는]

O 생활재활용품으로 배출(철제 용기, 동 밸브 등 재활용가능)

O 소화기의 압력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(지침이 녹색 왼쪽아래인 경우)

- 압력을 완전 빼고 생활재활용품으로 배출
(소화기를 뒤집어서 손잡이를 누르면 압력방출 됨 : 약간의 분말 방출 우려)

★ 압력정상 : 압력게이지의 지침이 녹색에 있음



소화기를 재사용하려면 제품검사실시.. 

폐소화기
생산제조사

(충약/충전 점검)
생산제조사

(충약/충전 점검)

소화기

사용

판매 및
재사용 1) 폐기

2) 재활용(가능한 소
화기에 한함)

- 생산제조사에서
충약 및 충전 후
한국소방산업기술
원에서 제품검사
실시 후 합격품에
한하여 판매 및 재
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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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소화기폐소화기

부품 등 재활용
-소화약제는

제조사에서 수집

부품 등 재활용
-소화약제는

제조사에서 수집

생산제조사
(충약/충전 점검)

생산제조사
(충약/충전 점검)2)재활용

가능한
소화기

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

제품검
사신청 합격

1)폐기

1) 폐기

2) 재활용(가능한 소
화기에 한함)

- 생산제조사에서
충약 및 충전 후
한국소방산업기술
원에서 제품검사
실시 후 합격품에
한하여 판매 및 재
사용



사용한 소화기 정비관련 법령 개정

개 정 전 2012.2.5                 개 정 후

소화기용 소화
약제 유통

사용한 소화기를
정비업소 등에서

소화약제를
충약하고
“충전자

인적사항”
부착 후 재사용

소화기 재충전에
따른 사망사고

방지

충전에 따른
성능미달
소화기

사용 방지

소화기
안전성확보
위험성제거

소화기용소화약제 유통금지

소화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하는

경우에는 완성품으로 제품검사를

실시하여 합격 시 유통/사용

소화기 충약/충전후

제품검사실시에 따른

안전성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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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기의 안전사용을 위한 개선사항

그 동안 소화기 충약 등의 정비에 따른 문제점(보도내용)

정비에 대한
책임 불분명

낡은 소화기를 재충전시 폭발사고 발생, 해당 업체를 처벌할 수
없음, 소화기 재충전 판매에 대해 규정 없음
(CBS (’09.07.15) “소화기 폭발해도 처벌불가, 불량소화기 판친다” )

기준미달
소화기 유통

재충전 소화기의 불량률이 평균 24%(기능부분 43%, 58% 소화약
제량 성능미달 등, 소방방재청 시험결과)
(소방방재신문(’09.11.10) “재충전 소화기 절반이상 불량”)

소화기
정비 빙자

재충전 사기

소방서 점검을 사칭하여 소화약제를 충전구매 강요 후 비용 청구
(불량소화기로 납품, 외관만 청소 후 납품 등)
(MBC 뉴스투데이(’11.03.28) “소화약제 충전 사기 빈번 발생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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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기
정비 빙자

재충전 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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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MBC 뉴스투데이(’11.03.28) “소화약제 충전 사기 빈번 발생”)



소화기 제품검사 개선 및 벌칙 규정

<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개선사항>

○ 새로운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방법

: 소화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하여 완성품으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실시

○ 사용한 소화기 재충전 및 제품 검사

: 제조업체에서 소화약제를 충전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제품검사 후 유통․사용

<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관련 벌칙 규정>

○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소화기 유통

:「설치유지법」제48조의 2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

○ 충전된 소화기를 제품검사 받지 않고 유통

:「설치유지법」제48조의 2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

○ 불합격제품에 합격표시 및 합격표시 위조·변조

:「설치유지법」제50조⇒ 300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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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충전소화기 불량사례…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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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기문의(소화기분야) :  기술관리부 031-289-2850
제품검사부 031-289-2832, 2833, 2834
시험인증부 031-289-2858, 2836, 2838


